
[별표 4] <개정 2010.12.13>
철강구조물공장의 인증기준(제87조제4항 관련)

1. 인증심사항목의 종류
주요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비고
공장 개요 가. 공장부지 면적

나. 제품가공 작업장 면적
다. 가조립장 면적
라. 계약전력
마. 공장 종업원 수
바. 사내에 상근하는 외주(外注) 회사의 종업원
수
사. 연간 가공 실적
아. 부자재 전용 보관창고 면적
자. 조업 연수

기술인력 가. 관리기술자
나. 기능자

제작 및 시험설비 가. 제작용 설비기기
나. 용접용 설비기기
다. 크레인 설비기기
라. 시험검사 설비기기

품질관리실태 가. 종합관리
나. 제작기술
다. 제작 상황 및 품질관리
라. 작업환경

2. 기본심사항목에 대한 최소 기준

등
급

제작장 면적(㎡) 가조립장 면적(㎡) 계약전력(㎾) 기중기(톤)
교량 건축 교량 건축 교량 건축 교량 건축

1급 5,000 4,000 2,000 - 1,000 600 50 50
2급 4,000 3,000 1,500 - 750 450 50 30
3급 2,000 1,000 700 - 400 250 15 8
4급 500 400 - - - - 8 -

비 고
1. 제작장: 지붕과 2면 이상의 외벽이 있는 건물
2. 계약전력: 최근 3개월의 요금청구서 또는 영수증에 의한 계약전력
3. 기중기: 공장 안의 천장 주행 크레인

3. 공장인증 등급별 제작 능력에 대한 기준



등급
제작 능력

교량 분야 건축 분야
1급 모든 교량 모든 건축물

2급

가. 일반교량

나. 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

대거리가 100미터 미만

인 특수교량

가.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부재의 판

두께(t): t≤50mm

나. 2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3급

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

거리가 50미터 이하인 인

도전용육교(특수육교 제외)

가.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부재의 판

두께(t)

-SS400급 강재: t≤30mm

-SM490급 강재: t≤25mm

나. 1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

요 구조부(최대 경간 30m 이하)

4급

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

거리가 30미터 이하인 인

도전용육교(특수육교 제외)

가.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부재의 판

두께(t): t≤16mm

나. 처마높이 20m 이하(최대 경간 30m 이

하)

비 고

1. “특수교량”은 현수교ㆍ사장교ㆍ아치교ㆍ트러스교 등의 교량과 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곡선교량을 말한다.

2. “일반교량”은 특수교량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을 말한다.

3. “특수육교”는 현수교ㆍ사장교ㆍ아치교ㆍ트러스교 등의 인도전용 보도육교를

말한다.

4. 공장인증을 받은 공장은 해당 등급의 제작능력기준 이하의 철강구조물을 제

작할 수 있다.

5. 공장인증을 받지 않은 공장의 철강구조물 제작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

계 법령에 따른다.


